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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2020. 7. 31.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제도를 신설

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제도 및 갱신거절사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도 이

미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소 생소한 갱신거

절사유이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해석기준 또는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임대인의 실제거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

쟁은 임대차위원회에서 해결되는데, 임대차위원회는 거주의사의 진정성을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려면 갱신거절사유가

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 통보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만으로 갱신거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법제의 특징 중 흥미로운 것은 표준화된

통지서 제도이다. 표준통지서 양식에는 신청하는 법률관계의 핵심 요건사실을 기

재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주장

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의 자의적인 퇴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효성 높은 분쟁 조

정제도의 도입 및 표준화된 통지서제도 마련 등을 우리 법 제도 운용에 참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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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

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어느 때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임

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동 계약갱신요구제도는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

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

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다.1)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는데, 임대

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새로이 도입되어 정착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

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혹 동 조항이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회피 수단

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이와 관련한 악용사례가 보인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법제에 대한 다수의 판례와

조정결정이 정리되어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법제와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의 바람직한 해석론 및 향후의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에서의 법제와 논의 현황

1. 실제 거주의 의의 및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 임대인(임대

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그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동 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

차인에게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제6조의3제1항제8호 및 동조

1) 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가능하다(`20.6.9.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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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이는 임대인에 의한 위법・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비

교적 간이한 방식의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서 임차인의 손해전보에 만전을 기

하는 것으로, 특히 동조 제6항에서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안 중 큰 금

액으로 하여 임차인 보호에 매우 충실히 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2)

그렇다면 어차피 임대인으로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니, 임대인의 실제거

주 주장의 진정성을 퇴거신청 단계에서 굳이 미리 따지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과 갱신거절은 서로 연관되

어 있으나 별개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대

하여 손해배상제도가 있다고 하여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이를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제도의 1차적

인 목적은 선의의 진정성 있는 임대인의 실제거주의 경우에 퇴거를 인정하는

것이고, 차후에 이것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 또는 임대인이 당초에는 실제 거

주하였으나 차후에 마음이나 상황이 바뀌어 거주하지 않게 된 때에 임차인에

대한 2차적인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임차인으로서는 퇴거

를 당한 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애당초 퇴거당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면 불이익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

신제도와 손해배상제도는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

이라면, ‘실제 거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

제 거주한다는 것은 임차목적물을 실제로 인도받아 입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실제 거주하는 것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어

떠한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비록 임대하는 것은 아니

지만 상주(常住)하지 아니하고 비워두거나 기존의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목적주택을 단지 거소(居所)로 이용하는 경우 등은 어떠한지,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였을 때 매수인의 실제거주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가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같은 취지의 견해로 추선희・김제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

지 쟁점”, 법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25권 제1호, 135면; 노현숙,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

으로-”, 일감부동산법학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21호,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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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문제되는 유형 및 연구방향

최근의 언론에서 문제되는 주요 사례들을 요약하여 보면, “집주인 아들이 와

서 산다고 해서 방을 빼줬는데, 두 달 만에 매물로 나온 사례”, “실 거주 목적

갱신 거절 후 공실로 두다가 매각한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었고, 해당 사례

에서 “실 거주를 하다가 진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게 된 것인지, 거짓

말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싼 값에 집을 팔려고 계획한 것인지 확인해볼 방법

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기사도 보인

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보증금과 결부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즉, 계

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대로 기존 보증금의 5%만 올려주겠다고 하자 집주인

이 이에 맞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한 사례 등도 찾아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쟁의 발생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상당히 위축하고 있어 임

차인의 점유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소 불완전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3)

한편,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매도할 경우에 매수인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한다. 이

와 관련하여서 최근의 하급심 판결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밝혔다

면 그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4)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판례와 조정결정이 정리되어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 임대인 실제거주로 인한 퇴거 신청제도의 특징 및 판단에 관한 법리와 판

례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다수의 분쟁에 대

한 해결기준 및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법리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관련 제도의 운용상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3) 관련 기사로는 “전셋값 뛰고 분쟁 급증. 세입자 시름 깊어졌다”, 2021. 1. 25.자. 세계일보 ,

박세준 기자, “임대차 보호법 혼란 여전”, 2021. 1. 25.자, 세계일보 , 박세준 기자, “집주인

-세입자 갈등 키운 임대차법, 분쟁 3배로”, 2021. 1. 22.자, 동아일보 , 김호경 기자 등.

4) 수원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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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임대인 실제거주로 인한 퇴거

신청제도

1. 온타리오주 주택임대차 보호법제의 개요와 특징

캐나다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 법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5) 온타리오주에서의 주거용임대차에 관한 법률은 시대에 따라 Residential

Premises Rent Review Act(1975), Residential Tenancies Act(1979),

Residential Rent Regulation Act(1987), Rent Control Act(1992), Tenant

Protection Act(1997)로 그 명칭이 바뀌어오다가 2006년에 Residential

Tenancies Act(이하 “RTA”라고 한다)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주거용임대차 관

계 기본법으로 운용되고 있고,6) 이에 따라 정부중재기관의 명칭도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ORHT)에서 현재는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LTB: 이하 “임대차위원회” 또는 “위원회”라고 한다)로 명칭이 바뀌었다.

임대차위원회는 주택임대차법제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임대차분쟁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퇴거(eviction)7) 명령을 신청하

여 인용결정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집행관(sheriff)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 구속력(final and binding)을 가지며,8) 위

원회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불복하면 위원회에

서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고, 이는 일종의 이의신청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9) 불복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법원(Divisional

Court)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적 쟁점에 관하여만(only on a question

of law)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10) 위원회가 행한 이 소관 법률에 대한 해석

5) 캐나다의 법령, 법원의 판례와 온타리오주 임대차위원회의 명령은 캐나다 종합법률정보원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anLII) website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s://www.canlii.org/en/

6)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SO 2006, c 17

7) 우리법상으로는 ‘인도’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통상 영미법 법제를 설명할 때

‘퇴거’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김제

완・신송이・최예린,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33권 제1호 등에서 eviction을 퇴거로 번역하고 있다.

8) Section 209(1) of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9) s. 21.2 of the Statutory Powers Procedure Act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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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s interpretation of its home statute)에 대해 법원이 그 당부를 재심사

하여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성(reasonableness)이고,11) 정확성(correctness)이 아

니다.12) 즉, 위원회의 해석이 법리상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이 당해 사안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이 이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13)

이와 같은 법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판

을 받을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분쟁이 임대차위원회에서 종국적

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한다. 법원에 의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편익을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4) 그 결과 온타리오에서는 임대차 분쟁사건이 법

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의 법리를 살펴볼 때

주된 대상은 임대차위원회의 결정문이며, 법원의 판결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임

대차위원회의 결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유형도 다양하

지 않다.

다음으로 온타리오주 법제의 특징 중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표준화된 통지

서와 신청서 제도이다. 임대차의 종료, 차임의 증감청구, 쌍방 간의 손해배상이

나 비용의 청구,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의 반환, 수선요구,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 당사자 간에 있을 수 있는 주요 분쟁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우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통지

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임대차위원회에서 표준화된 통지서(notice)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통지를 통하여 쌍방 간 해결이 되지 않아 임대차

위원회에 어떠한 결정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구제신청서

(application)도 분쟁별로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

10) Section 210(1) of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11) First Ontario Realty v. Deng, 2011 CarswellOnt 244(C.A.); Kohen v. Warner, 2018

ONSC 386.

12) Sertic v. Mergarten, 2017 ONSC 263

13) 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또는 심리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생

각되어 임대차위원회(LTB)에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양식을 작성하여 결정이

내려진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사용하게 되는 양식

은 모두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1은 재심리 요청 당사자, 임대주택의 주

소, 상대방 당사자에 관한 정보, 파트2는 신청 사유, 파트3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서

명 또는 연락처 등에 관한 것을 적도록 되어있다, Request to Review an Order, p.1,

https://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 (최종방문일 2021.2.26.)

14) 이 절차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공인법무사(licensed

paralegal)도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가족 등이 대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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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내용의 대부분을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한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퇴거신청과 관

련한 통지서나 신청서 양식도 있는데, 해당 양식에는 신청하는 법률관계의 핵

심 요건사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

과 사후 절차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임대인이나 임차

인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통지서와 구제신청서의 활용은 당사자가 저렴

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2. 임대차종료 및 퇴거 신청사건 절차와 임대차위원회 결정

이 논문에서 주로 살피고자 하는 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

내는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15) 우선 임대인은 N12라는 통지서 양식

(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을 사용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6) 통지 후에 임차인이 불응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위

원회에 임대차의 종료선언 및 임차인에 대한 퇴거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는데

(이하에서는 ‘퇴거명령신청’이라고 약칭한다), 여기서 임대인용 구제신청서인

FORM L2라는 신청서(Application to End a Tenancy and Evict a Tenant)를

15) 온타리오주에서 표준화된 통지서에 의하여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유효한 종료 통지를 하고 심리에서 통

지서에서 제기한 근거들을 입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임대차를 종료함으로써 임차인 퇴

거를 명할 수 없다. 종료 통지에는 명확한 종료 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임대인은 퇴거 사

유에 따른 최소한의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통지에 복수의 퇴거 사유가 있다

면 그중 가장 긴 기간을 주어야 한다. 통지에 종료 날짜가 잘못 적혀 있거나 RTA상의

퇴거사유가 아닌 사유만을 명시하면 종료 통지는 무효로 될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통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면 되는데, 그 적절성 여부

는 임차인이 통지를 이해하고 선택이 가능할 정도로 필수적 요소를 명확하게 적어서 전

달했는지가 관건이다. 임대차 종료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 통지는 허

용되지 않는다. Procedural Issues Regarding Eviction Applications Interpretation

Guideline 10, pp.1~2.

16) N12 통지서에는 임대인, 임대인의 배우자, 또는 이들의 자녀나 부모, 또는 요양을 목적으

로 거주하려는 임대인의 가족,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해당되는 양식임을 밝히며, 신청서 작성 요령을 비롯해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방법에 대하

여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Eviction for Personal Use, Demolition, Repairs and

Conversion Interpretation Guidelin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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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17) 즉, 이와 같은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N12를 먼저 보내고, 이에 임

차인이 불응하면 임대인이 임대차위원회에 L2 양식을 이용하여 퇴거명령신청

절차를 밟는다. 거기에서 신청이 인용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불응하면, 임대인은

결정문을 가지고 곧바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종료 선언 및 퇴거 등을 구하는 L2 신청사

건에서 임대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주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선, 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관

계가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이 언제까지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한다.18)

다음으로, 퇴거명령에서의 퇴거일까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허가하고, 집행관에게 이 결정으로 퇴거집

행을 할 것을 명령한다.19)

이와 더불어 결정일까지의 임대료를 공제한 보증금의 잔액을 계산하고, 퇴

거시까지 임차인이 지급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계산하여, 이에 대하여 보증

금과의 상계를 허가한다.20) 한편,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임대인이 차임

17) 임대차 위원회에서 L2 양식에 의거한 절차 과정에서 RTA의 section 72 (1)의 요구에 따

라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이 선의로(in good faith requires) 최소한 1년간은 자신의 개

인적인 사용을 위해 임대주택을 필요로 함을 증명하는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LTB위원회가 여는 심리에서 이러한 선의에 의한 필요에 대하여 증언해야 하

는데 선서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리에 소환되지 않는 한 증언을 대체할 수 있다. 진

술서에는 선서와 함께 임대차 종료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인적

사항과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임대차위원회 심리 단계에서 진술서에 기재한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소명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Eviction for Personal Use,

Demolition, Repairs and Conversion Interpretation Guideline 12, p2.

18) 임대차 종료 선언 및 퇴거 명령 주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The tenancy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is terminated. The Tenant must move out of the rental unit

on or before July 31, 2016.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한다. 임차인은

2016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임차목적물로부터 퇴거하여야 한다.”)

19) 퇴거집행의 신청허가와 시행명령 주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If the unit is not

vacated on or before July 31, 2016, then starting August 1, 2016, the Landlord may

file this order with the Court Enforcement Office (Sheriff) so that the eviction may be

enforced. Upon receipt of this order, the Court Enforcement Office (Sheriff) is directed

to give vacant possession of the unit to the Landlord on or after August 1, 2016. (“만

약 임차인이 2016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2016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집행관에게 청구신청 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본

명령을 받는 즉시 집행관은 2016년 8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임차인이 없는 상태의 목적

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20) 보증금 계산 및 퇴거시까지의 점유 보상과 상계 허가 주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amount the Landlord is holding for the rent deposit and

the interest owing on the deposit exceeds the amount the Tenant owes for

compensation by $227.11. The Landlord is authorized to offset from the amou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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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임대차위

원회에 공탁(paid to the Board in trust)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공탁된 금

전의 처리에 관하여도 결정한다.21)

만일 임대인의 신청이 기각되면, 임대차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종

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인용 결정에 대해 임차인도 같은 불

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 임대차위원회의 1심 결정

으로 분쟁이 종결된다.

3. 임대인의 실제거주 관련 규정

임대차계약(landlord tenant lease agreement)상 최초의 약정 임대기간이 만

료하는 경우, 온타리오에서는 임대차계약관계(tenancy)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갱신되어, 법정갱신의 일종인 ‘매월 자동 갱신되는 임대차(month to

month tenancy)’로 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month to month

tenancy’는 매월 자동 갱신된다는 의미이지만, 매월 말을 만기로 하여 자유롭게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차임의 지속적 연체 등 법에 정한 임차인 측

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시 이행하여 온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다른 임차인으로 교체할 수는

없다. 추가적으로, 임차인 측의 과실이 없이 임대인 측 사정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인이나 가족이 직접거

주하려는 경우와 건물의 재건축이나 보수를 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제도는

상가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주택임대차의 특유한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다.

RTA상 임대인은 임대인 본인, 임대인의 배우자(spouse), 임대인 및 그 배우자

Landlord owes the Tenant the following amounts: $23.00 per day f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the unit from July 1, 2016 to the date the Tenant moves out of the unit.

(“본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상액보다 227.11 달러 상회한다. 임대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

담하는 금액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임차인의 퇴거일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한 것에 대

한 보상으로서 하루 23.00 달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1) 임대인의 퇴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을 이자 포함하여 그 동안의 미지급차

임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도록 명한다. 지급에 관한 주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The

Board shall pay to the Landlord the amount of $1,000.00 together with any accrued

interest. (“임대인에게 1,000.00 달러 및 발생이자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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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부양자(a person who provides or will

provide care services)가 임차목적물에 최소 1년 동안 거주할 목적을 가진 경

우 선의(in good faith)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로 임대

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1개월분의 임대료를 보상하거나, 임차인이 수용할만한 대체 임대주

택을 구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의 퇴거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편 임차인은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에 앞

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지하는 경우 통

지한 날부터 최소 10일이 지나는 날로 정해야 한다.22)

4. 손해배상 규정

RTA는 임대인이 악의로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규

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악의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퇴거일로부터 적정기간

내에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에 의한 거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

서 §57(1)에 의하여 확인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57(3)에 의한 구제수단(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첫째, 임대인이 악의

적으로(in bad faith)으로 통지한 것인가? 둘째, 임차인이 퇴거한 것이 임대인

의 통지 때문인가? 셋째,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상당한(reasonable)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입주하지 아니하였는가?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임대인

은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할 차임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와 이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1)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차광고를 하는 경우, (2) 제3자와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임대차목적물 또는 이를 포함하는 건물에 대한

매매광고를 하는 경우, (4) 해당 목적물을 철거하는 경우, (5) 해당 목적물을

주거용 건물 이외의 용도로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악의

로 해지통지를 했다고 간주하여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할 수 있

다.23) 즉 임대인이 악의로 해지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에 근거한 위원회 명령

이 내려진 결과 임차인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으며, 임차인이 임대주택

을 비웠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

22) §48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S.O. 2006, c. 17

23) §57(5)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S.O. 2006, 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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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면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1) 이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떠난 후 1년 동안 발생했거나 발생

할 인상된 차임의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 (2) 임차인이 부담

한 이사, 보관 및 기타에 관한 합리적인 정도의 비용, (3) 차임 감액 명령, (4)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5)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결정

등이 손해배상의 내용에 해당된다.24)

Ⅳ.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임대인 실제거주 판단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동향

1. 임대인의 실제거주 의사에 대한 실질심사

다음으로 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임차인에 대한 퇴거명령 신청을

둘러싸고 온타리오의 경우 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임대차위원회와

법원은 어떠한 법리를 형성하여 왔는지 등을 살펴보고 우리 법 해석상의 시사

점을 찾아본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체법・절차법상 쟁점을 찾을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로 ‘실제거주’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

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온타리오는 임대인이 ‘실제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갱신을 거

절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N12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이를 불응하면 임대인은 임대차위원회에 L2신청을 하여 임대차관계의 종료선

언 및 퇴거명령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위원회에서 대상 사안

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결정하며 그 결정으로서 임대차 종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실제거주 의사 통지만으로 갱신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임대인은 심리 과정에서 실제거주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

세하게 설명하여, 거주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막연

하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니 퇴거하라’라든가 ‘임대인의 가족 중 한

24) Eviction for Personal Use, Demolition, Repairs and Conversion Interpretation Guideline

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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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거주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제거주의 진정성이 충분히 주장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다. 가족 중 누가 언제 입주

할 것인지, 입주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현재의 주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거기에 실제 거주하여야 할 필요성이 무엇

인지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관련된 증

언이나 서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퇴거명령 신청 시부터 임대인이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실거주예정자가 선서 후 작성하는 진술서를 제

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거주목적 용도로 그 임차

공간을 실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25)

2. 실제거주와 관련한 해석상의 원칙

위원회와 법원은 RTA상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자의적인 퇴거청구(arbitrary evictions)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26)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27)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려면 갱신거절사유가 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

는데, 그러한 증명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보다는 임대인이 선서한 직접

증언(direct testimony under oath)을 존중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28) 진

술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개별적인 서증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있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증명책임을 부

담하는 임대인 측에서 필요 서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와 같은 상황에

서는 임대인 측의 실제거주 목적은 진정한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

25) Sub-section 72(1) of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The Board shall not make

an order terminating a tenancy and evicting the tenant in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69 based on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ection 48 or 49 unless the landlord has

filed with the Board an affidavit sworn by the person who personally requires the

rental unit certifying that the person in good faith requires the rental unit for his or

her own personal use”

26) M v. A T Corp. 2010 ONCA 468 (CanLII), 102 O.R. (3d) 590, at para 32.

27) Matthews v. Algoma Timberlakes Corp., [2010] O.J. No. 2710 (C.A.) “Given the

remedial nature of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its provisions must be interpreted

liberally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its objectives.”

28) TSL-72954-16, Toronto South-RO, June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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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29)

우리 법제에 있어서도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의 행사가 적절하고 타당한지 여

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갱신거절권의

행사의 적법성 여부는 임대인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

소들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실제 거주의 진정성(in good faith) 판단

실제거주로 인한 퇴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대

인이 “진정으로(in good faith)”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진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임대차위원회에서 거래의 실질적 성격(real

substance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세히 심

리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30) 이를테면 위원회가 임대인이 주택을 점유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행동과 동기를 보

고 임대인의 진정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

이 이전에 다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였음에도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31)

또한 RTA section 49에서 임대주택 매매 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용도로

매수한 경우 매도인인 임대인이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계약 조건으로 인해 거래의 완료가 불확실한 경우 그러한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고, 이러한 매매가 임차인 퇴거를 목적으로 한

가짜임이 판명되면 신청서를 기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에게 양

도를 한다거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

구심이 생길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32) 즉 임대차위원회는 실제거주의 진

정성 여부에 대해 임대인의 주장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실질심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선서한 진술서에서 “본인은 진정으로(in good faith)

29) TSL-09908-10, Toronto South-RO, February 4, 2011

30) §202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S.O. 2006, c. 17

31) Fava v. Harrison, 2014 ONSC 3352, Eviction for Personal Use, Demolition, Repairs and

Conversion Interpretation Guideline 12, p.3, https://tribunalsontario.ca/ltb/

32) Eviction for Personal Use, Demolition, Repairs and Conversion Interpretation Guideline

12, p.4, https://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 (최종방문일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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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58 Pine St.소재 Apt. 305호를 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라

고 추상적으로만 기재하였고, 거주예정자가 왜 그 호실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

체적인 참고사항(specific reference)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위

원회는 임대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33)

RTA 48.(1)항의 구성원인 임차인의 자녀가 거주하는 것으로 진술한 경우에

도 해당 자녀가 친자이거나 법적으로 입양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퇴거신청이 기각되기도 하므로

임대인의 자의적인 퇴거청구로부터 최대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제

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34)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8세 아

들을 거주하게 한다는 이유로 임대차종료 및 퇴거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서는 그 부양자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임대

인의 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35)

한편, 임대인이 자기 부부가 건강문제가 있어서 말년을 이 집에서 지내고자

한다고 진술하면서 그 건강상태에 관하여는 스텐트 시술 및 관련 약 처방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 다른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 사

례에서 문제는 임대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실제거주를 위하여 이 주택이 필요

한 것인가 하는 점인데, 위원회는 임대인 측의 간략한 증거나 반대신문의 거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충분하지 않고, 거주예정자 본인이 아닌 아들의

진술만으로는 임대인의 실제거주의 진실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신

청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36)

반면, 임차인이 증명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의 아버지가 실제 거

주할 구체적인 이유와 계획임을 밝힌데 대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한다

는 온라인 광고가 게재된 점을 들어 실제거주는 믿기 어렵다고 항변하였고, 임

대인은 자신이나 임대인 측에서 그 광고를 올린 바 없다고 다툰 사례에서, 임

차인이 온라인 광고가 임대인에 의한 것임을 밝히지 못하여 임대인의 신청이

인용이 된 적이 있다.37)

33) NOL-09721-12, Northern-RO, October 22, 2012

34)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퇴거신청이 기각된 사례로 NOL-03484-10,

Northern-RO, January 12, 2011 참고.

35) SWL-85060-16, South West-RO, February 24, 2016

36) TSL-55743-14, Toronto South-RO, January 30, 2015

37) TSL-75867-16, Toronto South-RO, September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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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의도의 동기(motive)가 중요한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경우, 거주의 동기가 오로지 임대인이나 가

족이 실제거주하기 위한 것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분쟁사례를 보면 그

동기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견이나 분쟁이 있으면, 임대인으로서는 ‘차라리 직접 거주하겠다.’라면서 임차

인을 내보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차임의 인상이나 건물의 관리 등과 관

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순순히 듣지 않을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

인의 불법이나 탈세 등 비위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임대인이 실제거주를 주장하며 퇴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사건 중에도, 양자 간의 다른 분쟁이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동기

가 된 경우도 있는 반면, 그것이 하나의 동기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임대인

이 실제거주의 필요성이 있는 점도 틀림없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다양한 경우에 대해 실제거주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즉 퇴거를 신청

한 동기가 주요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있다.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퇴거를 신청한 동기는 주된 심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거주 의도의 진정성(genuine intent)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38) 다만, 실제거주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매우 미약

하고 다른 동기들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실제거주 의도의 진정성이나 필요성이

부정되기도 한다.39)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은 3층 건물 소유자로서, 1층은 반 지하로 침

실 1개가 있는 호실이고, 본 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2층과 3층은 각각 침

대 2개씩이 있는 호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되어 있다. 임대인은 자기가 직

접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대차종료 및 퇴거명령을 신청하였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직장이 본 건 건물에서 1시간 이상 거리여서 출퇴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건물에는 주차장도 없고, 나아가 집주인으로서 2, 3층에 살지 않

고 반 지하에 살겠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임대인은 직장

의 허가를 얻어 재택 근무할 예정이며, 주차장은 인근에서 구하면 되고, 자신

이 독신이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1층에 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임차인

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 동안 임대인과 공동 전기요금 분담 등

문제를 두고 분란이 있었는데, 임차인은 그것이 본 건 퇴거신청의 실질적인 동

38) Salter v. Beljinac (2001), 201 D.L.R.(4th)744(Ont. Div. Ct.); Feeney v. Noble (1994), 19

O.R. (3d) 762 (Div. Ct.).

39) the Divisional Court, Fava v. Harrison, 2014 ONSC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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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및 인근 교회에서 신앙 활

동을 하고 있어 타지로 이사하기가 어려운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퇴거집행을

불허 또는 연기해 달라고 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동기 자체보다 임대인

이 진정으로 입주할 의사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시

하는 한편, 임차인의 개인적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지만 이는 퇴거집행 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약 1개월 정도의 퇴거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퇴거청구

를 인정하였다.40) 또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악의적(in bad faith)이었다

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었던 사례에서, 임차인은 임차인의

아버지와 임대인 사이의 둘러싼 분쟁이 실질적인 이유라고 주장하였고, 임대인

은 은퇴 후 실거주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위

원회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을 진정으로 의도하였음(genuinely

intended to move)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41)

반면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의도가 압도하는 경우

(overriding intention to evict), 달리 말하면,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을 내보

내려는 것이 주된 목적(mainly for the purpose of evicting)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해당 사안의 임대인

과 임차인은 많은 분쟁이 있어서 여러 건의 신청이 임대차위원회에 제기되었

는데, 임대인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75달러를 지급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퇴거시키

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나아가 임차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N5, N7등

통지로 퇴거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그러자 자신이 직접거주하겠다

면서 N12를 보냈는데, 이 때 위 375달러 수표를 동봉하여 보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태가 퇴거신청이 임차인의 불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고, 또한 거주예정자가 공동임대인 중 누구인지에 대해 통지와 심

문결과가 불일치하므로, N12는 부적법한 통지라고 보아, 임대인의 신청을 기각

하였다. 그러자 임대인은 자신이 곧 결혼할 여성 및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것이라며 다시 N12를 보냈는데, 위원회는 그간에 드러난 임대인의 의도가 임

차인의 불만을 누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한 선의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임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42)

40) TEL-69842-16, Toronto East-RO, June 27, 2016

41) CET-33575-13, Central-RO, November 12, 2014

42) TSL-76001-16, Toronto South-RO, April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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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순된 이유(conflicting reasons)가 없을 것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다른 진술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임대인

의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해당 사안에서는 임대차위원회가 임대인의 임대차

종료신청을 기각하자(임대차위원회 1심), 이에 임대인이 불복하였고,43) 불복절

차에서 원심의 결론을 뒤집어 임대차의 종료가 인정되자(임대차위원회 2심),44)

임차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임대인과 임차인은

많은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인근의 공사로 임차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요하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임대료의 수령을 거부

하겠다고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임대료를 임대차위원회에 공탁하도록

하는 명령이 발령된 바도 있었다. 해당 사안에서 임대차위원회 1심에서 임대인

의 선의를 부정한 이유는, 우선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임대인 스

스로 이 건물이 위험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나아

가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대한 합리적인 향유를 방

해(interfere with the reasonable enjoyment of the tenancy)하여 계약을 위반

하였다고 인정되므로,45) 임대인의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

심에서는 1심이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인의 요구의 합

리성(reasonableness)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임대인의 주거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법원은 2심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동기

(motive)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도가 중요하지만,46) 그와 같은 동기

가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

된 임대인의 제반 행위에 드러난 신뢰의 상실로써 임대인이 선의로 통지한 것

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즉, 거주 의도의 진정성 판

단에 있어서 임대인의 주장에 모순된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주장은 임대인의

선의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주장에 ‘모순된 이유’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 사례

를 더 살펴본다. 해당 사안의 임대인은 본건 N12를 통지하기 전에 여러 번 통

지를 하였는데, 맨 처음 통지는 딸을 입주시키겠다고 2016. 7. 3. 정식 서면이

43) 불복의 근거조항은 s.184(1) of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44) 불복의 절차는 Statutory Powers Procedure Act, R.S.O. 1990, c. S. 22 ; S. 21.2(1)

45) SOT-34089-13, April 26, 2013 인용.

46) Salter v. Beljinac (2001), 201 D.L.R.(4th)744(Ont. Div. Ct.); Feeney v. Noble (1994), 19

O.R. (3d) 762 (Div. Ct.); Cove Mobile home Park & Sales Ltd. v. Welch (1979), 27

O.R. (2d) 65, 105 D.L.R.(3d) 382 (Div.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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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구두로 설명한 적이 있다고 임대인이 주장하지만, 임차인은 그런 설명

없이 건물에 대한 수리(renovation)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다투었다. 두

번째 통지는 2016. 8. 8.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2016. 7. 3. 자 통지를 상기시

키면서 수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한 것이고, 여기에도 딸의 거

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6. 8. 9. 다시 N12에 의한

정식 통지를 하였다. 여기에서 임대인은 ‘자녀 거주’ 란에 체크하였다. 임대인

이 이와 같이 목적을 모호하게 표현한 것은 임대인 스스로도 임차인을 내보낸

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2016. 8. 9.자 N12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임대인은 다시 2016. 9. 23. N12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자녀 거주’에 체크하였

다. 심문과정에 수리공사가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임대인은 큰 수리가 필요하

지는 않고, 딸의 취향을 고려하여 페인트 등 약간의 작업이 필요한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임차인을 내보내는 주목적이 수리인지 자녀의 거주인지에 관해 임

대인의 태도가 오락가락하였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위원회로서는 확

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47)

4) 주된 주거지로서 상시 거주

여기서는 ‘상시 거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판례의 동향은 임대인이 거

주하더라도 이는 상시 주된 거주지로서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이

는 일시적 사용이나 간헐적 사용과 같은 경우는 그것이 비록 실제거주이기는

하지만 상시거주가 아니라고 보아, 이 법에서 말하는 거주목적 사용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4개월간 상시 거주(full time)한 것만으로는 주거목적 점

유로 인정하지 않는다.48) 상시 거주가 반드시 주된 거주지(main residence)여

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49) 다음과 같이 판결의 대체적인 경향

을 보면 주된 주거지로서 상시 주거하는 것을 상당히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아들이 향후 5년간 학기 중에는 주말에, 여름방학 중에는 상시로 거주

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임대차종결 및 퇴거를 임대차위원회에 신청한 사례에서

47) TNL-86355-16, Toronto North-RO, January 4, 2017

48) The Divisional Court’s decision in M v. R, 2008 COnt #

49) General Division of the Ontario Court of Justice, M v. S, [1993] O.J. No.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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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위원회는 일시적(occasional)이고 또한 간헐적 사용(intermittent use)이

어서 RTA §48(1)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50) 임

차인은 이에 불복하였고, 법원 변론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은 간헐적이긴 하지만

5년이라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므로 일시적인 것은 아니므로, 거주목적 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원회의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

여, 불복신청을 기각하였다.51) 또한 임대인이 현재 자신의 집에서 상시 거주하

면서, 임차목적물에는 가끔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제 거주

의 필요성이 부정된 경우도 있다.52)

즉, 상시 거주가 아닌 가끔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는 이 법률상의 실제 거주

할 필요성이 부정되는데53), 임대차위원회는 가끔 거주한다는 것을 상당히 넓

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주3-4회 출근할 때 거주하

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실제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였으나, 일시거주이므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다.54)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

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의 거절사유로 인정하는 제6조의3제1항제8호

의 ‘실제 거주’는 캐나다에서는 거주목적 점유(residential occupation)의 요건인

데, 그 요건은 ‘상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소 엄격하게 보아 임차

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소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인의 매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RTA에서는 관련 규정을 두어 임차주택이 매도된 경우 매수인의 직접 거

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매매계약의 진

50) 일시적(occasional)인 점유는 법§48(1)에서 규정한 거주목적 점유(residential occupation)가

아니라는 취지의 MacDonald v. Richard, [2008] O.J. No. 6076(Div. Ct.) 판결을 인용하였

다. 인용 판결에서는 임대인의 딸이 4개월 가량 거주하겠다는 사안에서, 간헐적 일시적

점유이므로 거주목적 점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이다.

51) Kohen v. Warner, 2018 ONSC 3865(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DIVISIONAL COURT, June 21, 2018)

52) Wiazek v. Armstrong, [1994] O.J. No. 2737 (Ont. Ct. Gen. Div.)

53) MacDonald v. Smith, [1993] O.J. No. 1680 (Ont. Ct. Gen. Div)

54) TSL-65943-15, Toronto South-RO, November 17, 2015, 해당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퇴거를 인용하고, 납부하면 이 결정

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형식의 조건부 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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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인정되고, 매수인이 실제거주의 진정성도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이 자

신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퇴거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매수인을 위하여 임대인

이 임차인에 대해 퇴거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이 실제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매매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는 악의로 추정되며, 손해배상책

임을 질 수 있다. 즉, 매수인의 실제거주가 필요하지만, 매도 자체를 임대인의

실제거주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은 자신의

실제거주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내보내려고 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위에서

언급한 거주 필요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매수인의 실제거주

를 위한 퇴거신청을 인정하는 것은 제한 없는 갱신을 인정하는 온타리오법제

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를 인정하는 우리 법제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실제거주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 해결 방향

캐나다의 경우 임대인의 진정성을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이러한 진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단순

히 임대인이 ‘실제거주’한다는 통보만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임대인의 통

보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효력이 있지만, 우리는 임대인의 주장이 합

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성을 간과하고 추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는 점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임대인의 실제거주로 인한 갱신거절권 행사의 적

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의 실제거주라고 하더라도 주

된 주거지로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거주목적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거주목적 점유(residential occupation)를 ‘상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

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또한 임대인이 5% 이상의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의한 갱신을 요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거주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거주목적 점

유로 볼 것인지도 고민해 볼 문제이다. 이는 임대인 거주 이전의 ‘악의(in bad

faith)적인 동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점에 관하여 사전 심사하

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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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시만 하면 임차인은 대부분 퇴거하게 되어 있다.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동기’ 자체보다 임대인

이 진정으로 입주할 의사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실제 거

주의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도 다른 동기가 압도적으로 강한 경우에는 그 진정

성이 부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임차인의 차임 증액이나

또 다른 형태로 임차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데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6조의3 제8호의 사유가 임대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상 효력이 발생하

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악의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의

관계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임대인이 실제거주하겠다고 주장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실제거주하지 않았음이 1년 이내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정의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임차인으로서는 손해

배상의무가 있으니, 임대인의 실제거주 주장의 진정성을 퇴거신청 단계에서 굳

이 미리 따지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

나 손해배상과 갱신거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별개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제도가 있다고 하여 본래의 급

부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이를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오히려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은 선의의 진정성 있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의 경우에 퇴거를 인정하는 것이고, 차후에 이것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

또는 임대인이 당초에는 실제 거주하였으나 차후에 마음이나 상황이 바뀌어

거주하지 않게 된 때에 임차인에 대한 2차적인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인정

하는 것이다. 임차인으로서는 퇴거를 당한 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애당초 퇴거당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면 불이익이 충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타리오의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임대인이 악의적이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과 함께 임대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벌금의 최고 한도는 1만 캐나다 달러로, 결코 가볍지 않다. 온타리오에서 손해

배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실제거주 의사의 진정성 내지 선의를

매우 엄격히 살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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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임대차위원회와 같이, 임대인의 ‘실제거주의사’를 둘러

싼 많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법제는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일부개정)을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

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여 조정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긍

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 향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를 통하여 접근가능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유사하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55)

분쟁조정과정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판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

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56) 우리 법에서의 실제 거주한다는 사실도 임대

인이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갱신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에서와 같이 거주의 진정성요건은 다소 엄격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최소기간이 2년이라는 점, 1회에 한하여 갱

신요구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더욱 엄격하게 본 조항을 운용하여

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57)

마지막으로 우리의 법제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및 이를 거절하기

위한 사유가 합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정한 통지서 양식을 만들 필요성을

55) 같은 의견으로 추선희・김제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

점”, 법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25권 제1호, 150면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특히 재난 등 특별상황에서 적절히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으로 김제완・신송이・최예린,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 (국민

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33권 제1호, 60면.

56)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57) 보다 장기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는 권대우, “임차인의 주

거권보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제

28권 제4호 240면 ; 최성경, “주택임대차에 대한 소고-임차권의 존속보호와 차임 인상률

규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제43권 제4호, 22면 ; 이

동수, “독일 민법에서의 주택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 (한국비교

사법학회, 2018), 제25권 제4호(통권 83호), 14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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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10월 23일 입법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46호)을 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여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 제20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8)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59) 해당 서식은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서식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또는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갱신 관련 또는 갱신거절과 관련한 양식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 [부록 1], [부록 2]에서 소개

하는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의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제에 맞는 표준

양식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적절한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필요한 사유가 정말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

5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4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쪽 중 제1쪽)

② 권리
관계

계약갱신
요구권행
사여부

[  ] 계약갱신요구권 미행사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완료

현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기간

59) 캐나다의 경우에는 2018년 4월 30일부터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가 적용되는데, 계약 당사자, 임대주택, 연락처 정보, 임대차 기간, 차임, 서비스와 공과금,

차임 감액, 임대보증금, 열쇠보증금, 흡연, 세입자보험, 임대주택 변경, 유지 관리 및 보수,

양도 및 전대, 부가조항,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변경, 서명 등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부록으로 주택임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담고 있다. Ontario Ministry of Housing,

Standard Lease Guide_English, April 2018,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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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N12 통지서 양식60)

60) [부록 1]과 [부록 2]의 통지서 양식은 필자가 번역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본은 임대차위원

회 홈페이지(https://tribunalsontario.ca)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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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거주 예정자가 작성하는 선서 진술서(sworn affidavit)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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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ndard of Judgment about Eviction Notice for Personal Use

- A Comparative Approach from Trends and Implication of Ontario, Canada -

61)SeungKyu Mo*・Haesun Park**・Jewan Kim***

Amendment to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ct No.17470, July 31, 2020)

of South Korea allows the tenant who wishes to reoccupy the leased house

to demand to renew the contract for another term by six months to one month

before the term of the lease expires. The landlord may not refuse the

demand without reasonable grounds and the term of the lease shall be

deemed to be two years. If the lessor who rejects the demand asserting that

the lessor requires possession of the leased house for the purpose of residential

occupation enters into a lease contract with a third pers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 lessor shall compensate the lessee for damages caused by the

refusal to renew.

Under the Amendment Section 6-3 (1) (8), the lessor may refuse to renew

a lease if the lessor requires possession of the house for the purpose of

residential occupation by him/herself. The analysis on legislative trends in

Ontario casts light on the issue of various disputes created by the Amendment.

First, a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parties shall preferentially use a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Section 30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sort of formats of notice need to be created for grounds to determine

whether the lessee’s demand to renew the contract and the lessor’s reason to

refuse are reasonable. In reference to Ontario’s sworn affidavit and N12 notice

format completed by a person who will reside in the house, we need to

come up with a standard format suited to our legislative system which

allows the lessee to receive appropriate notice and understand reasonable

grounds for terminating the contract.

*** 1st author, Legal Specialist, Legal Advisory Committee, Ministry of Justice

*** co-author, Ph. D. in Law, Lecturer at Korea University

*** correspondent author, Professor of Law,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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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guideline can be useful to resolve conflicts by defining the case

that the dispute arises because of lessee’s refusal to vacate. In that case,

the lessor may make an application to the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s Committee which leads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to make

an order to end the lease contract. The lessor and lessee explain their

position at the hearing and the court officials may enforce the eviction order

granted by the Committee.

Meanwhile, the burden of proof is supposed to be placed upon the lessor

who wishes to assert a right to refuse to renew a lease. As explained below,

th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whether the lessor’s

claims are reasonable and fair. Not literal interpretations of laws but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facts of a case matters in determining whether

the lessor and purchaser have a genuine intention to occupy the leased house.

As the Canadian Landlord and Tenant Board continues to play the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reforms to our legal system

should be accomplished in a matter that supports the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s Committee to deal with the multiple disputes in a

reasonable way.

Keywords :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ntario Residential Tenancies Act(RTA), 
Landlord and Tenant Board(LTB), residential occupation, eviction, 
compensation


